
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 유예 알림

1. 관련 :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-619(2024. 7.18. )호

2. 최근 식품업체에서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

하는 원산지 표기 오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위 사항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시키는 사례가 아닌

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판단되며, 포장재 폐기 및 제작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

려하여 기 제작된 포장재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을 유예하고

자 하니 관내 가공업체에 지도 ·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단속유예 사항 : 팜유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, 팜에스테르화유(팜유100%,

경화)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※ 팜유(원료명) , 팜에스테

르화유(원재료명)

나. 단속유예 대상 : ’ 24. 7. 25. 현재까지 제작된 포장재에 한함

다. 단속유예 기간 : ’ 24. 7. 29. ~ ’ 25. 12. 31.

라. 단속유예 조건 :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른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국식품

산업협회 및 해당업체 자사 홈페이지에 위 사실을 공지하여야
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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